
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(CPS) 개정대비표 

현 행 개정후 개정사유 

1.1 ~ 4.9.1 <생략> 

 

4.9.2 인증서 폐지 사유 

하나은행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인증서를 폐지합니다. 

 

①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

②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

③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그렇다고 

의심되는 경우 

④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∙훼손 또는 

도난∙유출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

 

⑤ 가입자가 1 년 동안 하나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

⑥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 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

⑦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

⑧ 하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

1.1 ~ 4.9.1 <좌동> 

 

4.9.2 인증서 폐지 사유 

하나은행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인증서를 

폐지합니다. 

①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

②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

③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

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

④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∙훼손 또는 

도난∙유출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

 

<삭제> 

⑤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 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

⑥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

⑦ 하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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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

하나은행이 인지한 경우 

⑩ 가입자가 개인정보(성명, 휴대폰번호 등)를 변경한 경우 

 

 

4.9.3 ~ 9.9 <생략> 

 

9.10 준칙의 효력 

9.10.1 준칙의 시행 

본 인증업무준칙은 2023 년 07 월 03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 

 

9.10.2 ~ 9.16 <생략> 

⑧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

하나은행이 인지한 경우 

⑨ 가입자가 개인정보(성명, 휴대폰번호 등)를 변경한 

경우 

 

4.9.3 ~9.9 <좌동> 

 

9.10 준칙의 효력 

9.10.1 준칙의 시행 

본 인증업무준칙은 2023 년 09 월 15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 

 

9.10.2 ~ 9.16 <좌동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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